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수령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

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75조의 2 제1항의 단서의 규정

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소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요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BR>(대법원 1987.02.24. 선고 86누759 판결)<BR>


